
변 경 대 비 표 

 

[신탁계약서] 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베스트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 

 

2. 주요 변경내용 

- 신탁업자 변경 (집합투자업자의 주주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와 기존 

신탁업자가 계열회사가 됨에 따라 기존 신탁업자를 새로운 신탁업자로 변경) 

 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3 년 10 월 20 일 

 

4. 대비표 

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 1 조(목

적) 
신탁업자 변경 

(집합투자업자의 

주주 변경으로 

인해 

집합투자업자와 

기존 

신탁업자가 

계열회사가 

됨에 따라 기존 

신탁업자를 

새로운 

신탁업자로 

변경) 

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

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

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

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

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

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㈜와 

신탁업자인 ㈜하나은행이 

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

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

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

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

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

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

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

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㈜와 

신탁업자인 농협은행㈜가 

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

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

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

부칙 - (신설) 부  칙 

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

변경사항은 2023 년 10 월 

20 일부터 시행한다. 

- 신탁업자 변경 (집합투자업자의 

주주 변경으로 인해 

집합투자업자와 기존 신탁업자가 



계열회사가 됨에 따라 기존 

신탁업자를 새로운 신탁업자로 

변경) 

 



[변경등록신청서] 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베스트공모주사모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 

 

2. 주요 변경내용 

- 신탁업자 변경 (집합투자업자의 주주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와 기존 

신탁업자가 계열회사가 됨에 따라 기존 신탁업자를 새로운 신탁업자로 변경) 

 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3 년 10 월 20 일 

 

4. 대비표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3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

3. 가. 회사

의 개요 

신탁업자 변

경 (집합투자

업자의 주주 

변경으로 인

해 집합투자

업자와 기존 

신탁업자가 

계열회사가 

됨에 따라 기

존 신탁업자

를 새로운 신

탁업자로 변

경) 

회사명: 주식회사 하나은행 

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중구 

을지로 35(을지로1가, 하나은행) 

(Tel: 1588-1111) 

홈페이지: 

https://www.kebhana.com/ 

회사명: 농협은행 주식회사 

주소 및 연락처:  서울특별시 중구 

통일로 120(충정로 1가) (Tel: 

1661-3000 ) 

홈페이지: 

https://banking.nonghyup.com/ 

 


